
■ 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

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